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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Dispute Settlement in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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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the situation of working in an unfamiliar construction

environment. Under FIDIC rules,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requesting the consulting engineer for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r the time for completion when a part or parts of the works have changed, or in the

event of unforeseeable conditions. Contractors generally have more access to the costs and time implications of such a

change or unforeseeable conditions than the consulting engineer or outside neutrals. Due to such an asymmetry of

information, the contractor may be motivated to dispute frivolous claims of less merit, expecting erroneous judgments

by the consulting engineer or the neutrals. In this paper, a claiming behavior model is presented by using game theory

and experience data to study the manner in which frivolous claims develop into disputes. The model also analyzes the

impacts of DAB/DRB upon the frivolou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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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40여 년간 해외의 건설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건설강국의 입지를 굳혀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측면은 발전

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에 질적인 측면인 건설클레임(Claim)으로 인한 손해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여러 가지의 클레임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건설공사에서 기

대하는 바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1].

건설공사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클레임은 먼저 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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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사이의 우호적인 해결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 다음으

로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또한 미

국은 DRB(Dispute Review Board)에 의해 건설계약 분쟁

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DAB/DRB제도에서는 발주

자와 시공자가 DAB/DRB의 비용을 각각 부담하며 클레임

비용이 크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DAB/DRB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DAB/DRB의 분쟁량이 증가한다면 장기적

으로 DAB/DRB비용이 증가하여 건설공사비가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그 의미는 계약분쟁의 발생기법과 제어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계약관련 법령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산업 기본

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설업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

쟁해결에 관해 비교적 세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적인

표준계약조건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

그 일례가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 영문명: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이 1999년에 여러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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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전면적으로 개정된 계약조건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건설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국내건설분쟁을 연구

한 것과 국제건설계약분쟁을 연구한 것이 있으며 그중 주

요한 연구을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im and

Lee[3]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hoi[1]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의 제20조를 중심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와 그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Masamitsu et al.[2]은 국제건설계약에 있어서

분쟁발생원인과 분쟁조정방식 및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분석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search

Distinction Searcher Contents

Domestic
Construction
Claim
Settlement

Kim & Lee
[3]

Improvement plan for Domestic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Settlement

Choi [1] Settlement of Dispute in FIDIC Contracts

Masamitsu
et al.[2]

Settlement Mechanism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 분쟁의 발생원인을 분석

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분쟁발생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으

로 주관적 확률값에 의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이 분쟁 해결기법을 건설공사에 적용하면 급변하는 건설환

경에 적응하고 리스크(Risk)가 작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laim Negotitation Adjudication

Arbitration

Litigation
⇒ ⇒

⇒

⇒
⇒

Figure 1. Procedure of claim and dispute process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해외건설공사는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일품생산, 수주산

업 등의 특성을 가지며, 각 공종별로 다른 공종, 환경,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도 공사에 따라 각기 다른 계약조건이 성립될 가능

성이 있으며 그로인해 계약서는 공종별로 공사 때마다 복

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건설공사계

약에 있어서 계약서의 표준을 선정하여 계약서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그 대표적인 것이 FIDIC 표준계약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공사의 계약조건으로 인

한 여러 유형의 분쟁을 최소화가기 위해 FIDIC 표준계약조

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의 방법으론 국제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FIDIC제정 표준계약조건과 계약 관련법규를 문헌조사한

다음 DAB/DRB가 분쟁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Figure 5의 분쟁발생 종류와 분쟁해결 기법으로 분쟁

해결 게임을 제안하였다. 분쟁해결 게임을 부분게임을 포함

한 분쟁발생 게임을 정형화한 다음 FIDIC, DAB, DRB, 국

내공사 등의 계약분쟁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Figure 2와 같다.

Range and Method of Search

Theory of FIDIC
ㆍComposition of FIDIC
ㆍManagement of FIDIC

Dispute Settlement Proces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Conclusion and Improvement
Figure 2. Search flowchart

2. FIDIC의 이론적 고찰

2.1 FIDIC 표준계약서의 특징

FIDIC(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계약조건의 가장 큰 특징

은 발주자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감리자가 공사 감독에 활

용되지 않고서는 이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감리자

는 공사 진행과 관련된 각종 명목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

다. 또 다른 특징은 계약조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은 그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해당국가의 법률과 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에 달려있다. 즉 FIDIC에서 발행한 계약조건은

일종의 계약 지침서로서 이를 원용한 계약서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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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이나 중재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자)의해 진행하게 된다[4].

2.2 FIDIC 표준계약서조건의 구조

FIDIC 표준계약 조건은 크게 일반적 조건인 제1부와 특

별조건인 제2부로 나뉜다.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계약조건의 작성 시 해당공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사를 둘러싼 작업환경과 현장위치에 따라 몇몇 일반조항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조건이라는 명

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

1) 일반계약조건(제1부)

일반조건은 공사계서의 규정 등을 건설산업계에서 통용

되는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당사자 간

의 계약상 책임, 권한과 법률적인 의무사항을 언급하고 있

다. 이러한 일반조건을 작성하는 목적은 정식계약서나 합

의서의 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

의 행위가 다른 일방의 계약상 권리와 해당공사의 적절한

실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경우에만 어느 일방의 권리를

규제하는 데에 있다.

2) 특별계약조건(제2부)

일반조건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제2부에 특별조

건으로 적당하게 삽입해서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가질 수 있는 모호성을 줄이게 된다. 일반조건에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종류의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조건에서의 조

항명칭이 일반조건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

복이나 대체규정이 아니라 일반조건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책임한계를 특정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도록 확정한

것으로 해당 공사에만 적용되는 특별요건이 추가되어 명시

되어 있다.

2.3 FIDIC 표준계약서조건의 종류

국제 건설계약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FIDIC제정 표준계

약서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건설분

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FIDIC은 1913년에 설립된 단체로 1957년에 토목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이며 일명 Red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1987년 4판

(1988년 및 1992년도에 부분 개정)을 발간하기까지 국제건

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조건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6].

FIDIC은 위의 계약조건 외에 1963년에는 전기, 기계 분

야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Condition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또는 Yellow Book이

라 불리기도 한다.)의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1980년에

2판을 그리고 1987년도에 3판을 발간하였다. 또한 1995년도

에는 Turn-Key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

(Condition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Turn-Key이

며 Orange Book이라 불리기도 한다.) 의 초판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약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FIDIC, 1999)

FIDIC은 1999년도에 위에 기술된 여러 형태의 계약조건

들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된 계

약조건을 제정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유지

하여 왔던 FIDIC 계약조건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획기적인 변경을 고려하여 1999년도

에 제정된 아래의 계약조건들을 초판하여 선언하기에 이른

다.

그 종류를 색깔별로 분류하면 다음 Figure 3과 같다.

FIDIC

FIDIC Document Formation

FIDIC Publication

ㆍPurpose foundation: Condition of contract for work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ㆍFoundation:1913

ㆍHead office:Lousanne, Switzerland

ㆍPart Ⅰ:Condition of Contract
The contractors or a special construction have no connection.

ㆍPartⅡ:Particular Condition of Contract
The document of PartⅠ revised considering claim of the contractors or
a special construction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1957 1st 1969 2nd 1977 3rd 1987 4th 1988,1992
Revision

1999
Reform

YELLOW BOOK
(Condition of Contract for Electrical and Mechanical Works)

1963 1st 1980 2nd 1987 3rd 1988 Revision 1999 Reform

ORANGE BOOK
(Condition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Turn-Key)

GREEN BOOK(Short Form of Contract): 1999

1995: 1st 1999: Edit

Figure 3. Composition 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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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으로 칭하기도 하며 설계(Design)에 대한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2)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 Build) 으로 창하기도 하며, 플랜트나 Design

Build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3)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이라 칭하기도 하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또는 Turnkey형태의 계약

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위의 1999년도 판은 이전의 판과는 전혀 다른 계약체제

의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FIDIC 계약조건 중 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

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건설계약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편의상 이후로는 1999년도에 제정된 계약조건을

New FIDIC라 칭하고, 이전에 제정된 계약조건을 Old

FIDIC라 구별하여 칭하기로 한다.

2.4 FIDIC 표준계약서조건의 계약관리

Old Red Book(제53조)과 Orange Book(제20조 제1항)은

시공자의 클레임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New FIDIC 표준계약조건 상의 시공자의 클레

임을 다루고 있는 제20조 제1항은 Old Red Book과 Orange

Book보다 훨씬 향상되고 상세하다. New FIDIC 표준계약

조건 제20조 제1항(이하에서 조문과 언급할 경우 New

FIDIC 표준계약조건상의 조문을 가르킨다.)은 이전과 같이

추가적인 대금지급에 관한 클레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클레임에 동일한 절

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연장

에 관한 클레임도 매우 민감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5

항에서 발주자의 클레임에 적용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New FIDIC 표준계약조건 상의

시공자의 클레임을 다루고 있는 제20조 제1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발주자의 클레임을 다르고 있는 제2조 제5항 및

감독자클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7].

1) 시공자의 클레임

시공자의 클레임의 경우 제20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다

음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만약 시공자가 New FIDIC 표준계약조건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공사완성시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대금지급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공자는 자신

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을 때부

터 또는 알았어야 할 때부터 실행 가능한 빨리 그리고 28일

이내에 감독자 또는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그렇게 통지하는데 실패한다면 공사 완성 시기는

연장되지 않으며 시공자는 추가적인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내용 즉 시공자가 추가적인 대금지급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를 주는데 실패한 경우의 내용이

Orange Book 제20조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Old

Red Book제 53조 제4항에서는 시공자가 클레임 통지에 관

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대금지급에 관한 시공자

의 권한은 당시 기록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공자가 그러한 통지를 줄 때 발주자 또는 감독자

는 Old Red Book, Orange Book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클

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당시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나 감독자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시공자에게 당시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셋째, 클레임을 제기할 사건이나 상황을 시공자가 알았

을 때 또는 알았어야 할 때부터 42일 이내에 시공자는 클레

임의 기초, 공사완공시기의 연장, 클레임 청구 추가적인 대

금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도

상세한 클레임을 발주자나 감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만

약 클레임을 제기할 사건이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클레임 또는 앞의 클레임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특

기사항을 받은 후 42일 이내에 발주자나 감독자에게 제의

하고 시공자에 의해 수락된 다른 기간 내에 발주자나 감독

자는 “수락 또는 상세한 의견과 함께 거절”의 회신을 주어

야 한다. 감독자나 발주자는 필요한 추가적인 특기사항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내에 클레임

의 근본원인에 대한 회신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New

FIDIC 표준계약조건이 발주자나 감독자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항여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첫

기간이다.

다섯째, 제20조 제1항의 요건은 “클레임에 적용될 수 있

는 여타 조항상의 요건에 추가하여”로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다라서 시공자는 시공자가 클레임을 주장하는데

의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여타 조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제

20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클레임의 절차를 충족하여

야 한다.

여섯째,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하고 있

다. “만약 시공자가 어떤 클레임과 관련하여 본 조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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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사 완공시기의 연장

또는 추가적인 대금지급에는 요건충족의 실패가 클레임에

관한 적절한 조사를 방해한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단순히 28일 이내에 간단한 클레임의 통지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단 몇 줄의 간단한 서신으로도 자신이 시공자에게 추가적

인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명시된 사

건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완공시기의 연장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공

자는 28일 이내에는 특기사항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2) 발주자의 클레임

발주자의 클레임에 관한 절차는 제2조 제5항에서 “만약

발주자가 본 조건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해 대금 하자통지

기간의 연장에 관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발주자나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통지와 특기사항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5항은 발주자에게 “실행 가능한 빨리” 자신의

클레임에 관한 통지를 줄 것과 하자통지기간(통상1년)의 연

장에 관한 통지는 그 기간의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요

구하고 있다.

통지를 할 때 들어가는 특기사항에는 클레임에 관한 조

항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발주자 스스로가 권리가 있

다고 생각하는 대금 또는 기간연장에 관한 입증자료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자 또는 발주자는 제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클레임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에 기인하는 어떤 금액은 계약

금액과 대금지급 증명서 상의 감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대금지급 증명서상 인정된 금액에서 상계하거

나 감액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제2조 제5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공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발주자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New FIDIC 표준계약조건이 명시적으로 시공자를 보

호하고 있는 첫째 내용이다.

3) 감독자의 클레임

FIDIC 표준계약조건은 Old FIDIC이나 New FIDIC이나

공히 계약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 외

에 감독자를 계약관리에 관여시키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계약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감독자로 하여금 계

약관리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IDIC 표준계약조건은 감독자에게 실로 막중한 계약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동 계약조건에 규정된 감독자의 계

약적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ㆍ하청업자 승인

ㆍ계약문서 불일치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

ㆍ도면 또는 지시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시공자

의 공기연장 및 보상금액 결정

ㆍ추가도면이나 지시서 발급

ㆍ시공자가 제출한 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대한 승인

ㆍ불리한 물리적 장애에 기인한 해결책 지시 혹은 시공

자 제안에 대한 승인 및 그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보상

금액 결정

ㆍ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 승인 및 수정공정계획표

제출 요구

ㆍ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승인, 거부 및 시공자 고

용인에 대한 추방

ㆍ안전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지시

ㆍ발주자 위험에 기인한 비용보상금액 결정

ㆍ지질학적 혹은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구조물

발견 시 이의 처리와 관련된 지시 및 그로 인한 공기연

장, 비용보상금액 결정

ㆍ투입자재나 설비의 종류 결정 및 요구되는 시험방법

결정

ㆍ부적합한 자재나 설비에 대한 거부

ㆍ작업 중단 지시 및 그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보상금액

ㆍ공사착공지시서 발급

ㆍ발주자가 현장부지를 시공자에게 적기에 인도하지 못

하였을 경우 시공자의 공기연장 및 비용보상금액 결정

ㆍ공기연장 결정

ㆍ전체공사 또는 부분공사에 대한 공사인수증명서 발급

ㆍ공사변경지시 및 공사변경에 기인한 비용보상금액 결정

ㆍ클레임 관련 입증자료 요구 및 보상금액 결정

ㆍ기성지급확인서 발급

ㆍ공사완공명세서 양식 승인 및 지급금액 결정

ㆍ특별위험에 기인한 보상금액 결정

ㆍ분쟁에 대한 1차 결정자

ㆍ발주자 귀책에 기인한 공사 시 보상금액 결정

ㆍ시공자 귀책에 기인한 공사 시 요건 확인

ㆍ법규나 규정 등의 변경에 기인한 보상금액 결정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Old FIDIC과 New FIDIC의 근본적

인 차이점은 막강한 계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감독자

의 위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Old FIDIC의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위치를 부여

하여 발주자나 시공자의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계약

관리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New FIDIC에서는

감독자를 발주자에 포함시켜 정의함으로써 발주자의 이해

를 대변하는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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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절차

3.1 Old FIDIC하에서의 분쟁해결 절차

Old FIDIC하에서의 계약관리는 현장소장과 현장감독 간

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분쟁발생

도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감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서 있는 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간의 관계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측과 지시를 하는 측의 관계이므로, 분쟁의 대부분은 현장

감독의 지시에 대한 현장소장의 이의제기 형태가 될 것이

며, 예를 들면 현장감독의 추가작업에 대한 지시에 대해 현

장소장이 일정금액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현장감독

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결정금액을 수용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현장감독

의 결정에 대하여 시공자가 반발하는 형태이며 따라서 시

공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이므로 Old FIDIC은 시공

자로 하여금 해당 분쟁을 중재나 소송과 같은 절차에 회부

되기 전에 감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감독자의 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중재나 소송과 같이

계약관리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에 의한 해결을 가급

적 피해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Old FIDIC은 현장소장과 현장감독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8].

1) 1차 분쟁해결 절차

Old FIDIC 제2조 제3(b)항 에 의거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한 해결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분쟁에 대한 감리

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2) 2차 분쟁해결 절차

1차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감독자의 결정을 현장소장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현장소장은 재차 감독자의 결정을 요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감독자에게 결

정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분쟁조항에 근거하여 결정을 요구

하는 단계이다.

3) 3차 분쟁해결 절차

위에 기술한 분쟁조항에 의거한 감독자의 결정에도 불구

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New FIDIC하에서 분쟁해결 절차

Old FIDIC 조건하에서는 감독자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발생되는 분쟁에 대

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독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으나,

New FIDIC에서는 감독자가 곧 발주자를 의미하므로 Old

FIDIC과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고 따라서 계약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서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Old

FIDIC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 된 것이다.

New FIDIC은 감독자의 그러한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DAB(분쟁조정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두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이 Old FIDIC의 분쟁해결 절차와 크게 다른 점이다. 다시

말하면 Old FIDIC에서는 분쟁발생→감독자의 결정→중재

라는 절차를 적용하지만, New FIDIC에서는 분쟁발생→분

쟁조정위원회의 결정→중재의 절차를 적용 한다

3.3 DAB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DAB(분쟁조정위원회)는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며 분

쟁이 발생한 후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입찰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이행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에 대한 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로부

터 84일 이내에 해당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을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중재나 중재의 전 과정인 우호

적 합의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며, 중

재는 계약당사자 중 한쪽 방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불만족 통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개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계약당사자 한쪽 방향에 의한 불만족 통지는 분쟁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후 28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Figure 4 참조)

3.4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중재에 대한 규정은 Old FIDIC에 규정된 내용과 차이가

없으며 중재의 전재가 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불만족 통지가 이행되면 우호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만족 통지가 주어

진 날로부터 56일 이후에 중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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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발생 가능성과 분쟁해결 방안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발생 요소인 발

주자가 지불하는 중재비용( ), 시공자 지불하는 중재비용

(), 클레임 비용(, ), 추가공사 비용의 차( ), 과오확

률( η 1 , η 2 )값이 결정되고, 아래 공식에 의해 주관적

확률값()인 은 과오확률에 추가공사비용의 차를 곱한

값을 추가공사 비용의 차에서 발주자 중재비용을 감한 값

으로 구한 값, 는 클레임비용을 추가공사비용의 차로 나

누어서 구한 값, 는 과오확률에 추가공사비용의 차를 곱

한 값에 클레임비용을 합하여 추가공사비용의 차에 발주자

중재비용을 감하여 구한 값, 는 시공자가 지불하는 중재

비용을 추가공사 비용의 차로 구한 값, 는 발주자와 시공

자가 지불하는 중재비용의 합을 추가공사비용의 차로 구하

여 , , , , 값이 결정된다.

 
Employer

Contractor
Arbitration

DAB (Dispute AdjudicationBoard))

1 or 3 Persons

OpinionRequirement

Occurrence of Dispute

AmicableSettlement

Within 28 Days

DissatisfactionNotification

Decision ofDAB

⇩

➡
➡

➡

➡

➡

➡

➡

➡

Failure :Particular Condition

⇩

⇩

⇩
⇩

⇩

Figure 4. Dispute and arbitration procedure for DAB

이 값의 크기에 따라 분쟁해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Figure 5는 Old FIDIC, New FIDIC, DRB는 해외건설공

사, 국내공사는 국내건설공사에서 기(旣)발생한 건설분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클레임비용(,)과 중재비용( ,)은 서로 달라진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쟁해결 방식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그러나 분쟁해결 방식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식에 관해 클레임비용, 중재비용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 , , ,  , η 1 , η 2 값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Domestic
Construction

New FIDIC

DRB

Old FIDIC

P aP 3P 1
P 2 P 4P 5

Dispute Settlement Dispute Occurrence

EmployerSettlement

Figure 5. Dispute occurrenc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η 1 = η 2 = η 로 가정

P 1=
η ( 1 - η )J
J- C a

식(1)

P 2 =
d a

J
식(2)

P 3=
η ( 1 - η )J+ d a

J- C a
식(3)

P 4 =
C a

J
식(4)

P 5=
C a+ d a

J
식(5)

여기서, P a : 주관적 확률

C a,C p : 발주자, 시공자가 지불하는 중재비용

d a, d p : 클레임 비용

J= J a - J p 식(6)

여기서, J : 추가공사 비용의 차

J a : 시공자가 계산한 추가공사 금액

J p : 감독자가 계산한 추가공사 금액

η 1= η 2= η : 과오확률 식(7)

여기서 Old FIDIC, New FIDIC, DRB, 국내공사 등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식에서 시공자의 주관적 확률() 이 커

질 때와 작아질 때의 계약분쟁 발생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이는 분쟁 종류에 따라 시공자의 주관적 확률값 P 1 ,

P 2 , P 3 , P 4 , P 5가 커진다면 시공자는 클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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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신하고 클레임을 분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반면 주관적 확률값이 작아지면 시공자의 클

레임 정당성이 작아져 클레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이것을 분쟁처리 방식 중의 하나인 국내공사인 경우

P 5값이 다른 경우에 비해 매우 커 시공자가 클레임을 분

쟁으로 발전시킬 정당성은 매우 높으나 반면 분쟁해결이

원만하여 분쟁발생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New FIDIC의 경우 P 2 , P 3값이 작아 발주자가 분

쟁을 중재ㆍ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만큼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할 확률이 커지만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분쟁 확신의 정당성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New FIDIC과 국내공사인 경우 발주자의 판단은 P 2 ,

P 3 , P 5값으로 판단하는데 이론적으로 화해할 가능성

은 매우 작으며 발주자의 교섭력 즉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

전하는 주관적 확률값으로 구할 수 있다.

Old FIDIC과 DRB의 경우 P 4과 P 5의 값과 P 1와

P 3의 값만큼 발주자에 의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간

의 중재로 분쟁으로 발전되기 전에 화해를 위한 교섭이 이

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Old FIDIC의 경우 시공자가 클

레임을 분쟁으로 발전시킬 정당성이 매우 높지만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도 그만큼 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RB의 경우 다른 분쟁보다는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할

확률은 커지만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분쟁 확신의 정당

성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공자가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될 것인지 아닌지

의 판단은 상호 교섭력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중재로

나아갈 경우 기대이득을 구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시킬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 분쟁처리 방식에 의한 분쟁비용

이 다를 경우 각 분쟁방식의 분쟁억제 효과를 단순히 비교

하기는 매우 어렵다.

5. 결론 및 발전방안

해외건설계약 약관에 있어 시공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 할 때 건설계약을 행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고, 권리가 있으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시공자가 상황 변

화에 관해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

을 초래하여 발주자나 감독자의 판단 오류, 화해에 의한 이

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의 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을

게임이론과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FIDIC를 Red Book으로 칭하기도 하며 설계에 대한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는 계약형태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의상 이후로는 1999년도에 제정된 계약

조건을 New FIDIC라 칭하고, 이전에 제정된 계약조

건을 Old FIDIC라 구별하여 칭한다.

2) 분쟁해결 방안으로 Old FIDIC에서는 분쟁발생→감독

자의 결정→중재라는 절차를 적용하지만, New FIDIC

에서는 분쟁발생→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중재의 절

차를 적용한다.

3) Old FIDIC, New FIDIC, DRB, 국내공사 등 여러 가지

분쟁해결 방식에서 시공자의 주관적 확률값()인 

은 과오확률에 추가공사비용의 차를 곱한 값을 추가

공사 비용의 차에서 발주자 중재비용을 감한 값으로

구한 값, 는 클레임비용을 추가공사비용의 차로 나

누어서 구한 값, 는 과오확률에 추가공사비용의 차

를 곱한 값에 클레임비용을 합하여 추가공사비용의

차에 발주자 중재비용을 감하여 구한 값, 는 시공자

가 지불하는 중재비용을 추가공사 비용의 차로 구한

값, 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지불하는 중재비용의 합

을 추가공사비용의 차로 구하여 , , , , 

값이 커질 때와 작아질 때의 계약분쟁 발생 가능성을

비교하면 시공자의 주관적 확률값이 커지면 시공자는

클레임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클레임을 분쟁으로 발전

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반면 주관적 확률값이 작

아지면 시공자의 클레임 정당성이 작아져 클레임 분

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가설은 경험적 데이터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분쟁처리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론가설에 관한 철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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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

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

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

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

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

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

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

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FIDIC, 클레임, 시공자, 감독자, 분쟁, 게임이론,

DAB/D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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